
         1. 기획예산과-2275(2016. 2. 23)호와 관련입니다.

         2. 제239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본회의(2016. 2. 22)에서 의원발의로 의결

되어 이송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

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          가. 조례안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

          나. 제안이유 : 붙임 참조

          다. 주요내용

            1) 제4조(통장의 임기) 3회 이상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없으면 추가 1회

연임(단서 신설)

2) 제7조(임무) 1항 12. 복지대상자 파악, 틈새계층·위기가정 발굴 연계

업무(추가 신설)

          라. 재의요구 여부 : 재의요구 않음

붙임 : 1. 검토의견서 1부.

       2.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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